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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편차 허용기준의 의미  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에 최소 1명의 시·도의원을 보장하려는 취

지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·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난 선거구

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여부(소극) ▸2025.10.23. 2022헌마1247 [헌법불합치]

이 사건 전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이 사건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

수는 －56.29%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. 이 사건 전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 36개 선거구 중 인구수

가 가장 적은 이 사건 장수군 선거구가 단독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조 

제1항 단서에서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

장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시ㆍ도의원 지역구를 ‘자치구ㆍ시ㆍ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

할하여 획정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

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

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최소 1명

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나, 이를 위해 그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

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‘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’이라는 헌법적 요청

에 반하고,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

에도 반한다.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

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로서, 인구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형

성의 자유는 이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.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 사건 선거구의 

한계일탈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,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선거구 부분

은 이 사건 선거구역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편차 하한 50%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

다.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

위헌성이 있다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
